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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어상표의기술적표장에의대상여부

조어상표란상표또는서비스표로서기능하기

위한유일한목적하에개발된(창작된) 상표를말

하며, 상표로서사용하는외에는어떠한의미도

가지지않는상표를말한다.1 4 )

따라서영업자에의해창조된것으로특정한개

념을가지고있지않은문자상표를보통조어상표

라칭할수있다.

본파트에서다루고있는조어상표는대법원판

결이유에서‘조어’라고표기한사안들을그주된

대상으로하고있기때문에, 단순히기존단어들의

부분적인단순한변형이나, 조합이아닌순수하게

창조된단어상표를의미하는가장협의의조어상

표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라고할수있다. 

조어를분류하면특별한의미를지니지않는가

장협의의조어, 암시적인의미를가진조어, 실제

쓰는단어로이루어진조어, 약어등으로나눌수

있겠다. 본연구에서는‘약어’의 경우파트를달

리하여서술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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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술적표장으로보지않는사례

M I L K라는문자가결합되어있기는해도그이외에A라는별개의문자가결합

됨으로써아무런뜻이 없는 조어가 된 것이어서전체적으로 결합된 그 상표

의구성으로보아서는지정상품이밀크로만든또는밀크가함유된과자라는

뜻의상표로 인식될 우려는 없음

B A L L과 P O W D E R는각각 수많은 뜻을가지고있어서그 조합된 뜻역시 다양

하기이를 데없거나무의미한것들이어서이두단어를결합하여만든 B A L L

P O W D E R는어떤특정한관념을표시한다고보기어렵고, 그조합된여러가지

의미 중에서 둥글게생긴 화약, 탄환가루, 포탄, 화약등의 관념 내지 연상을

굳이추출하자면못할바아니어서, 이러한뜻을지정상품과의관계에서보면

지정상품의성질이나형상을 어느정도암시하는요소가내포되어있다고도

하겠으나, …(중략)…본원상표가 조어그 자체의 의미에 있어서지정상품의

품질이나형상을관념하거나 연상시킨다고할수도 없음

판 례 상 표 의 미

대판 198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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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199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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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와 E l e g a n c e의 각각 고유한 의미를 포함한 두개의 구성성분이 결합된

조어임이분명하고신세계란 구성성분의 결합이 전혀 무의미한것으로도외

시될수 없다고할 것이며객관적으로 E l e g a n c e가지정상품인가방등의품질

을암시, 강조하고있는점은부인할수없다할지라도 신세계까지하나로합

쳐 전체적으로 결합된상표의 구성으로 볼 때 지정상품의 단순한품질만을

표시하는것으로인식되지 아니함

골든라이트로부터영문자‘G O L D E N L I G H T’로 인식될 수 있고, GOLDEN은‘금

빛의, 금같이귀중한, 훌륭한’등의뜻이있고, LIGHT는‘빛, 광선, 교통신호’등

의 뜻을 지니고있으므로‘G O L D E N L I G H T’가‘황금빛의광선·불빛·교통신

호’, ‘귀중한교통신호’, ‘훌륭한교통신호’등의뜻이있음을쉽게연상할수

도 있고, 또 지정상품인 교통신호기, 전철기, 도로안내판, 교량용표식구등에

사용할 경우어느정도상품의품질, 효능 등을암시표현하는것으로인식될

수도있지만, 이지정상품과그밖의지정상품인발광도로표지판, 도로표지병,

노건석표지병, 가드레일표식구, 턴넬용표식구, 도로분리대표지병등에사용할

경우지정상품에공통된 단순한 품질, 효능, 용도등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

법으로 표시한것이라고는보기어려움

탄수화물이라는의미의프랑스어‘G L U C I D E’이라는 문자가 결합되어있기는

해도그외에‘X’라는별개의 문자가 결합됨으로써아무런 뜻이없는조어가

된 것이므로전체적으로결합된그 상표의 구성으로보아서는지정상품(탄

수화물의일종인맥아덱스트린)이탄수화물로 만든, 또는탄수화물이함유된

맥아당이라는뜻의상표로 인식되지않음

심장의뜻을 가진 C A R D I O와 기술 또는 기술적이라는 뜻을 가진‘T e c h n o l o g y

또는 T e c h n i c a l’의약어인“T E C”를결합시킨단어로서영어사전이나과학기술

용어집에도없는새로운조어인바, 결합된단어의의미로보아그지정상품인

심장영상제의성질내지용도를암시하는상표라고볼여지가없지는않으나,

“C A R D I O T E C”라는용어자체는일체불가분적으로결합된새로운조어로서심

장영상제의성질내지용도를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것으로보

기 어려움

심장의 뜻을가진 C A R D I O와 뾰족한 끝, 바늘, 돌출한것, 점, 반점, 눈금, 점수,

정도, 한계점, 사항, 항목, 요점, 취지, 목적등의 뜻을 가진 P O I N T를 결합시킨

단어로서 영어사전이나 과학기술용어집에도 없는 새로운조어인바, 결합된

단어의 의미로 보아 그 지정상품인심장혈관용 바늘의 성질 내지용도를어

느정도암시하는상표로볼여지는있으나 C A R D I O P O I N T라는용어자체는일

체불가분적으로결합된 새로운조어로서 심장혈관용바늘의 성질 내지용도

를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것으로는 볼수 없음

황금빛또는 가장좋은빛을 상징적으로암시표현하는조어로해석되나이

것이곧그 지정상품인담배류나파이프및라이터등의품질이나효능등을

보통으로표시하는표장이라고는볼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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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움

심장의 뜻을가진 C A R D I O와 뾰족한 끝, 바늘, 돌출한것, 점, 반점, 눈금, 점수,

정도, 한계점, 사항, 항목, 요점, 취지, 목적등의 뜻을 가진 P O I N T를 결합시킨

단어로서 영어사전이나 과학기술용어집에도 없는 새로운조어인바, 결합된

단어의 의미로 보아 그 지정상품인심장혈관용 바늘의 성질 내지용도를어

느정도암시하는상표로볼여지는있으나 C A R D I O P O I N T라는용어자체는일

체불가분적으로결합된 새로운조어로서 심장혈관용바늘의 성질 내지용도

를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것으로는 볼수 없음

황금빛또는 가장좋은빛을 상징적으로암시표현하는조어로해석되나이

것이곧그 지정상품인담배류나파이프및라이터등의품질이나효능등을

보통으로표시하는표장이라고는볼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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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판 례 상 표 의 미

대판 1 9 9 5 . 5 . 2 3 ,

9 4후1 8 4 8 “구론산”

(원심파기환송)

대판 1 9 9 6 . 5 . 3 1 ,

9 5후1 6 4 7

(원심파기환송)

대판 1 9 9 7 . 1 2 . 1 2 ,

9 7후3 9 6 “PARADENT HEALTH”

(원심파기환송)

대판 1 9 9 8 . 3 . 2 7 ,
“순녹”

9 7후1 5 4 2

지정상품인 POLO shirt는폴로경기할 때 입는 반소매셔츠에서 유래된 것이

기는 하나, 폴로경기는우리나라에서열린일이 없고 그러한경기를 교육하

는 곳도 없으며, 방송이나언론을통하여중계되거나 소개·해설된바가 전

혀없어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POLO shirt 를폴로경기를 할

때만 입는, 즉 운동복인 반소매셔츠라고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오히려 통상

적으로 입는 스포츠풍의 옷으로 인식할것이므로, 지정상품의용도를 나타

내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이루어진상표라고는 할 수 없음

H E A L T H는 건강을 의미하는 단어로서널리 쓰이고있으나, PARADENT는영

한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조어이고, 이를 분리하여 P A R A와 D E N T로 나누어

보더라도, 전자는 독립적인단어가 아닌 접두사로서‘측(側), 이상(以上), 치

환체(置換體[화학]), 의사(擬似[의학] )’등을 뜻하거나 방호물이라는 뜻의 연

결형으로쓰이고, 후자는‘움푹들어간곳, 약화시키는 효과, (빗·톱니바퀴

따위의)이’등을뜻하므로, 일반수요자들이 상표를보고 직감적으로‘치주

를 건강하게 하여주는’등의 뜻으로 이해하기어렵다면P A R A D E N T는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조어임

유자차, 율무차, 녹차등 1 0종을 지정상품으로하여한글만으로구성된 일종

의 조어상표로서, 지정상품의성질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반 수요자의사회관념상 지정상품의 일반적, 공통적인품질, 효능이

순녹으로인식된다고 볼 수 없음

지정상품인 자양강장변질제인 드링크류의 원재료인‘글루크로노락톤’에서

따온일본어식표현인‘구론’과산(酸)을의미하는‘산’을결합하여만들어진

조어로서 그 결합된단어의의미로 보아 지정상품의원재료를어느 정도 암

시하고있으나, 직감되지않음

판 례 상 표 의 미

대판 1 9 8 2 . 6 . 8 ,

8 0후8 4 “k l i n v i e w”

대판 1982.11.9, 

8 2후7 “E L E C T R O D Y N”

2) 기술적표장으로본사례

‘전기의’라는 뜻의 결합사인E L E C T R O와‘동적인, 동력의’등의 뜻이 있는

말의 줄인 말로도 쓰여지기도 하는 D Y N가 결합된것으로서지정상품인

분무기에사용할 경우‘전기식 또는 전기용 분무기, 전기의 힘으로 작동되

는 분무기’등으로 인식될 수 있음

K L I N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뜻도 없는 영문자를도형화한 조어이기는 하

나, ‘C L E A N’과 그 칭호에 있어 극히 유사하여‘깨끗한, 청결한, 말끔한’등

의 뜻을 연상케하고, 여기에‘보임, 시야, 시계’등의뜻을 지닌 V I E W가 결

합된 본원상표는‘깨끗하게보임, 깨끗한시야’등의뜻으로 관념케하는 것

인데다, 지정상품인 유리면의 유막제거제 및 오물제거제와 유리용 세정제,

가정용 석유계합성세제등에 사용할경우 유리창같은 것이 잘 닦이는 제

품으로 인식됨

판 례 상 표 의 미

대판 1987.6.23, 
“물파스”

8 6후4

대판 1992.9.14, 
“D E - N I C”

9 2후5 1 3

대판 1992.10.27, 
“H E M O C L I P”

9 2후9 4 0

대판 1993.3.9, 

9 2후1 8 8 2 “T R A V E L O D G E”

대판 1994.8.26, 

9 3후1 1 0 0 “H I T E C”

대판 1996.12.23, 

9 6후7 7 1
“A U T O M E L T”

‘D E N I C O T I N I Z E D’라는 단어의 일부를생략하고D E와 N I C를“-”로 연결한문

자상표로출원한것이기는 하나 D E는‘- -에서 제거, 저하, 감소’등의 의미로

쓰이는 접두사이고 N I C은‘N I C O T I N E’의 어두 3자음이고 그 지정상품이 담

배 및 끽연기구이므로 그 일반수요자는 적어도고등학교를 졸업할정도 이

상의 나이가 된 사람들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에 비추어(성인 남자가 주된

수요자일것임), 이와같은 나이에해당하는우리나라사람들의학력수준이

나 교육과정에 있어서영어가차지하는비중 담배라면바로 니코틴을연상

할 정도로 담배의 주된 성분이 니코틴일 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하여 담

배 등에서니코틴이가지는문제의중요성등으로보아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니코틴이 제거되거나 니코틴의 함량이 감소되었다’는 의미와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말로 이해한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조어로 인

식하리라고는 보기 어려움

외견상불가분적인 것으로보이나, ‘혈액(피)’의 뜻을가진’H E M O’와‘클립,

꼭집다’의 뜻을 가진‘C L I P의 두 단어가결합된 것으로서 지정상품인 심장

혈관을 폐쇄하는데 사용하는‘심장혈관 클로우저’에 사용할 경우‘심장혈

관을 폐쇄하는데 사용하는클립’등의 의미로인식됨

그 자체는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영문자

‘High Tech’와 그 칭호에있어서동일한데이‘High Tech’는 고도기술, 첨단

기술 등을 나타내는‘High Technology’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신문 잡

지에서도‘하이테크’란 용어를‘고도의 첨단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정상품(중금속산염 등 2 6종의 화학제품)에 사용할 경

우‘High Tech’라는 말이 뜻하는것과같이‘고도의기술, 첨단의기술로만

들어진 화학제품’등으로일반 거래사회나 수요자로하여금인식되게함

‘자동의’등의뜻을 가진 A U T O ( a u t o는 automatic 등의약어로도쓰임)와‘녹

다, 용해하다’등의 뜻을 가진 M E L T가 결합하여구성된 표장으로서 그 전

체적인 의미를‘자동적으로용해하다, 자동적으로 녹다’등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지정상품인전기아크용접기 등과 관련하여 보면‘자동적으로 용해

되거나 용접되는전기아크용접기’등으로수요자들에게 쉽게 인식됨

수제로 된 파스 또는 물을 혼합한파스로 인식되어그 지정상품의 형상

또는 원재료등 그 성질을 표시하는“물”이라는부분과 그 지정상품의 보

통명칭인“파스”만으로 구성된상표라 아니할수 없으므로단순한조어상

표라 할 수 있음

오늘날 우리나라 거래사회에서 영어가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더욱이 지정

업인‘호텔, 모텔’등을 이용하는이용자들은 영어에상당히 익숙한 자들이

라 할 것이므로비록 서비스표가 일련적으로 표기되었으며 영문자 알파벳

“L”이빠지기는하였으나 이를대하는 수요자는‘여행하다, 여행’등의뜻이

있는 T R A V E L과‘묵다, 투숙하다’등의 뜻이 있는 L o d g e로 구성된것임을쉽

게 인식하다 할 것이며, 이로부터“여행하다묵는, 여행자가투숙하는”등의

의미로 직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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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판 례 상 표 의 미

대판 1 9 9 5 . 5 . 2 3 ,

9 4후1 8 4 8 “구론산”

(원심파기환송)

대판 1 9 9 6 . 5 . 3 1 ,

9 5후1 6 4 7

(원심파기환송)

대판 1 9 9 7 . 1 2 . 1 2 ,

9 7후3 9 6 “PARADENT HEALTH”

(원심파기환송)

대판 1 9 9 8 . 3 . 2 7 ,
“순녹”

9 7후1 5 4 2

지정상품인 POLO shirt는폴로경기할 때 입는 반소매셔츠에서 유래된 것이

기는 하나, 폴로경기는우리나라에서열린일이 없고 그러한경기를 교육하

는 곳도 없으며, 방송이나언론을통하여중계되거나 소개·해설된바가 전

혀없어 우리나라의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들은 POLO shirt 를폴로경기를 할

때만 입는, 즉 운동복인 반소매셔츠라고는 인식하지 아니하고오히려 통상

적으로 입는 스포츠풍의 옷으로 인식할것이므로, 지정상품의용도를 나타

내는 기술적 표장만으로 이루어진상표라고는 할 수 없음

H E A L T H는 건강을 의미하는 단어로서널리 쓰이고있으나, PARADENT는영

한사전에도 나오지 않는 조어이고, 이를 분리하여 P A R A와 D E N T로 나누어

보더라도, 전자는 독립적인단어가 아닌 접두사로서‘측(側), 이상(以上), 치

환체(置換體[화학]), 의사(擬似[의학] )’등을 뜻하거나 방호물이라는 뜻의 연

결형으로쓰이고, 후자는‘움푹들어간곳, 약화시키는 효과, (빗·톱니바퀴

따위의)이’등을뜻하므로, 일반수요자들이 상표를보고 직감적으로‘치주

를 건강하게 하여주는’등의 뜻으로 이해하기어렵다면P A R A D E N T는 일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조어임

유자차, 율무차, 녹차등 1 0종을 지정상품으로하여한글만으로구성된 일종

의 조어상표로서, 지정상품의성질을 암시 또는 강조하는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일반 수요자의사회관념상 지정상품의 일반적, 공통적인품질, 효능이

순녹으로인식된다고 볼 수 없음

지정상품인 자양강장변질제인 드링크류의 원재료인‘글루크로노락톤’에서

따온일본어식표현인‘구론’과산(酸)을의미하는‘산’을결합하여만들어진

조어로서 그 결합된단어의의미로 보아 지정상품의원재료를어느 정도 암

시하고있으나, 직감되지않음

판 례 상 표 의 미

대판 1 9 8 2 . 6 . 8 ,

8 0후8 4 “k l i n v i e w”

대판 1982.11.9, 

8 2후7 “E L E C T R O D Y N”

2) 기술적표장으로본사례

‘전기의’라는 뜻의 결합사인E L E C T R O와‘동적인, 동력의’등의 뜻이 있는

말의 줄인 말로도 쓰여지기도 하는 D Y N가 결합된것으로서지정상품인

분무기에사용할 경우‘전기식 또는 전기용 분무기, 전기의 힘으로 작동되

는 분무기’등으로 인식될 수 있음

K L I N은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뜻도 없는 영문자를도형화한 조어이기는 하

나, ‘C L E A N’과 그 칭호에 있어 극히 유사하여‘깨끗한, 청결한, 말끔한’등

의 뜻을 연상케하고, 여기에‘보임, 시야, 시계’등의뜻을 지닌 V I E W가 결

합된 본원상표는‘깨끗하게보임, 깨끗한시야’등의뜻으로 관념케하는 것

인데다, 지정상품인 유리면의 유막제거제 및 오물제거제와 유리용 세정제,

가정용 석유계합성세제등에 사용할경우 유리창같은 것이 잘 닦이는 제

품으로 인식됨

판 례 상 표 의 미

대판 1987.6.23, 
“물파스”

8 6후4

대판 1992.9.14, 
“D E - N I C”

9 2후5 1 3

대판 1992.10.27, 
“H E M O C L I P”

9 2후9 4 0

대판 1993.3.9, 

9 2후1 8 8 2 “T R A V E L O D G E”

대판 1994.8.26, 

9 3후1 1 0 0 “H I T E C”

대판 1996.12.23, 

9 6후7 7 1
“A U T O M E L T”

‘D E N I C O T I N I Z E D’라는 단어의 일부를생략하고D E와 N I C를“-”로 연결한문

자상표로출원한것이기는 하나 D E는‘- -에서 제거, 저하, 감소’등의 의미로

쓰이는 접두사이고 N I C은‘N I C O T I N E’의 어두 3자음이고 그 지정상품이 담

배 및 끽연기구이므로 그 일반수요자는 적어도고등학교를 졸업할정도 이

상의 나이가 된 사람들이라는 특수성이 있음에 비추어(성인 남자가 주된

수요자일것임), 이와같은 나이에해당하는우리나라사람들의학력수준이

나 교육과정에 있어서영어가차지하는비중 담배라면바로 니코틴을연상

할 정도로 담배의 주된 성분이 니코틴일 뿐만 아니라 건강과 관련하여 담

배 등에서니코틴이가지는문제의중요성등으로보아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니코틴이 제거되거나 니코틴의 함량이 감소되었다’는 의미와 전혀

다른 뜻을 가진 말로 이해한다거나 아무런 의미가 없는 단순한 조어로 인

식하리라고는 보기 어려움

외견상불가분적인 것으로보이나, ‘혈액(피)’의 뜻을가진’H E M O’와‘클립,

꼭집다’의 뜻을 가진‘C L I P의 두 단어가결합된 것으로서 지정상품인 심장

혈관을 폐쇄하는데 사용하는‘심장혈관 클로우저’에 사용할 경우‘심장혈

관을 폐쇄하는데 사용하는클립’등의 의미로인식됨

그 자체는 특정한 관념이 없는 조어상표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영문자

‘High Tech’와 그 칭호에있어서동일한데이‘High Tech’는 고도기술, 첨단

기술 등을 나타내는‘High Technology’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고 신문 잡

지에서도‘하이테크’란 용어를‘고도의 첨단기술’이라는 뜻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정상품(중금속산염 등 2 6종의 화학제품)에 사용할 경

우‘High Tech’라는 말이 뜻하는것과같이‘고도의기술, 첨단의기술로만

들어진 화학제품’등으로일반 거래사회나 수요자로하여금인식되게함

‘자동의’등의뜻을 가진 A U T O ( a u t o는 automatic 등의약어로도쓰임)와‘녹

다, 용해하다’등의 뜻을 가진 M E L T가 결합하여구성된 표장으로서 그 전

체적인 의미를‘자동적으로용해하다, 자동적으로 녹다’등으로 이해할 수

있어서, 지정상품인전기아크용접기 등과 관련하여 보면‘자동적으로 용해

되거나 용접되는전기아크용접기’등으로수요자들에게 쉽게 인식됨

수제로 된 파스 또는 물을 혼합한파스로 인식되어그 지정상품의 형상

또는 원재료등 그 성질을 표시하는“물”이라는부분과 그 지정상품의 보

통명칭인“파스”만으로 구성된상표라 아니할수 없으므로단순한조어상

표라 할 수 있음

오늘날 우리나라 거래사회에서 영어가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더욱이 지정

업인‘호텔, 모텔’등을 이용하는이용자들은 영어에상당히 익숙한 자들이

라 할 것이므로비록 서비스표가 일련적으로 표기되었으며 영문자 알파벳

“L”이빠지기는하였으나 이를대하는 수요자는‘여행하다, 여행’등의뜻이

있는 T R A V E L과‘묵다, 투숙하다’등의 뜻이 있는 L o d g e로 구성된것임을쉽

게 인식하다 할 것이며, 이로부터“여행하다묵는, 여행자가투숙하는”등의

의미로 직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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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판 례 상 표 의 미

대판 1 9 9 7 . 1 . 2 1 ,

9 6후8 1 8
“ULTRA PROOF”

대판 2 0 0 1 . 4 . 2 4 ,

2 0 0 0후2 1 4 9 “관족법“

(원심파기환송)

‘U L T R A’와‘P R O O F’가 결합하여 이루어진조어 상표로서, 그 중 접두어로

쓰인‘U L T R A’는‘극단으로, 초(초), 과(과)’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P R O O F’는‘증명, 내력(내력), 불관통성, 통과시키지아니하는, …에 견디어

내는’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정상품인 면직물 등에 사용할 경우에

는 전체적으로‘아주잘 견디어내는면직물’, ‘극단적인 내력(내력)을가진

면직물’등의 의미를 직감함

관족법(觀足法)의 의미, 국내에서의 관족법의 사용실태 등에다가 우리나라

가 한자문화권으로서 한자어로구성되고‘...... 하는 법’이라는 의미의 관상

법, 관심법, 수상법등의 단어가널리 사용되고있는 점을 감안하면, 관족법

은 한글로만구성되어있고,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상표이기는

하나, 한자문화권인우리의 언어습관상 민간요법 등에 관심이 많은 일반수

요자들 사이에서나 적어도 발건강관리업, 한방의료분야 등의 관련 거래업

계에서는 이를 기초적인 한자인‘볼 관(觀)’, ‘발 족(足)’, ‘법 법(法)’으로

구성된 한자어‘觀足法’의 한글 표기로 연상되어 거래자나일반 수요자들

로서는‘관족법’을‘발을보는 법’이나‘발을 관찰하는법’으로서‘건강관

리를 위해 발을 보는 원리 또는법칙’이나‘발건강관리에관한 원리나법

칙’등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서, 지정상품 중 서적 등에 사용될 경우에

는 관족법에관한 내용을함축적으로 표현한것임을 직감하게됨

판 례 상 표 의 미

대판 1993.4.27, 

9 2후1 7 1 4 “E . V . A (이.브이.에이)”

(원심파기환송)

대판 2 0 0 0 . 3 . 2 3 ,
“M I P S”

9 7후2 3 2 3

대판 2003.5.14, 

2 0 0 3후4 0 3

출원상표의 상단부분과 하단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경우 상단부분의“A . G . S”

가 하단부분의“Ace Golf Service”의 약어라는 것도 하나의 유력한 추론이라

고 할지언정 그것이 상단부분“A . G . S”가 반드시“Ace Golf Service”의 약어이

어야 한다고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단부분“Ace Golf Service”를 보고

다시 상단부분“A . G . S”가 그 하단 부분의약어일것이라고 추론하는 과정은

적어도 하나의 인식단계를 거쳐야만가능한 것으로 출원상표를 보고 바로

느끼는 직감적인 인식이라고는 할 수 없음

거래자는E . V . A가 낚시찌를 만드는 원재료라고 인식할수 있었다고보이고,

따라서‘Ethylene Vinyl Acetate’의 머리글자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기는하지

만, 지정상품인 낚시찌의원재료를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 표시한 상

표라고 볼 여지가 있음

컴퓨터의 연산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서(‘m i l l i o n

instructions per second’의 약자임) 컴퓨터 전문가나 전문거래자가 아닌 일반

수요자는사전을 찾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않는 한 직관적으로 어떤 관념

을 형성할 수 없고, 또한 지정상품인 컴퓨터디스켓·컴퓨터 자기테이프·

컴퓨터 자기디스크·컴퓨터용 레이저디스크는 모두 컴퓨터와 관련된 상품

이긴 하나‘M I P S’로 표시되는컴퓨터 시스템의 연산 처리속도나 그 단위와

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음

5. 약어상표의기술적표장에의대상여부

일반적의미에있어서약어(약칭)은두문자어

( a c r o n y m )를의미한다고할것이다. 그러나대법

원판결에서약어나약칭이라고표시한사안들을

포함시켜서살펴봄으로써, 두문자어뿐만아니라

줄임말( a b b r e v i a t i o n )도포함될수있다.

판 례 상 표 의 미

대판 1985.2.26, 
“M F P”

8 4후3

대판 1993.4.27, 

9 2후1 7 1 4 “E . V . A (이.브이.에이)”

(원심파기환송)

2) 두문자어의경우

E . V . A는 우리 사회에 흔히 사용되는용어가 아니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

가 직관적으로“Ethylene Vinyl Acetate”의 머리글자를 표기한 것이라거나 어

떠한 성질을 지닌 물질인가를 똑바로 인식할 수는 없지만, 기록에 의할 경

우 E . V . A는‘Ethylene Vinyl Acetate’의 머리글자로 된 약자이고, 그 근거로서

상표가 등록사정되기 이전인 1 9 8 5 . 4 . 5 . 6월호의‘낚시춘추’라는 잡지에 E . V . A

찌를 생산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된 점, E.V.A를 원재료로 한 낚시찌에

관한 특허출원 및 의장등록출원이 이루어진 사실에 의하여 일반수요자나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 Fluoro Phosphate의약칭으로 이미 학계에서나

일반사회의 상당분야에서통용되고있는‘M F P’와 동일하여, 지정상품인치

약과 치약배합제에 사용할경우 품질, 원재료, 효능만을표시하는 표장만으

로 된 상표에 해당함

판 례 상 표 의 미

대판 1990.4.10, 
“레포츠”

8 9후1837 

대판 1997.2.25, 
“HICOM 하이콤”

9 6후1 1 3 2·1 1 4 9

. 대판 1 9 9 9 . 5 . 2 5 ,
“V - C O N E”

9 7후2 1 3 2

2) 줄임말의경우

유량계(流量計) 내에 설치된 원추(CONE) 형상의 부품을 의미하는 V e n t u r i

C o n e의 약칭이고, 그러한 형상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일반적으로

Venturi Cone flowmeter 또는Venturi Cone meter 또는V-Cone type meter 등으로

부르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V - C O N E”은

그 지정상품인 유량계에 사용된 핵심 부품의 형상 내지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경우 그 거래자나수요자들인 이화학공

업 종사자나 유량계 취급자 또는 관련 기술자들로 하여금 원추 형태의 부

품이 내장된유량계를지칭하는것으로 직감케 함

일반 수요자들의 통상적인 영어수준을 고려할 때‘하이( H I )’와‘콤( C O M )’

문자의 합성어로 인식되고, 그 중‘하이’는‘H I’이외에‘고급의, 상등의’라

는 뜻인‘H I G H’로 관념될수 있으며, ‘콤’은‘C O M P U T E R’의 약칭으로인식

될 수 있는바, 따라서서비스표는‘High Computer’의 약칭으로직관적, 직감

적으로인식되고 관념됨으로써, 기술정보제공업, 문헌정보제공업등의지정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는 마치‘고급의 콤퓨

터’가 활용되어제공되는 서비스업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지정서비스업

의 성질표시에 해당함

‘레포츠’는 레저스포츠의약칭으로지정상품인 등산캠프용텐트등에사용

할 경우 지정상품의 성질(용도)표시어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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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판 례 상 표 의 미

대판 1 9 9 7 . 1 . 2 1 ,

9 6후8 1 8
“ULTRA PROOF”

대판 2 0 0 1 . 4 . 2 4 ,

2 0 0 0후2 1 4 9 “관족법“

(원심파기환송)

‘U L T R A’와‘P R O O F’가 결합하여 이루어진조어 상표로서, 그 중 접두어로

쓰인‘U L T R A’는‘극단으로, 초(초), 과(과)’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P R O O F’는‘증명, 내력(내력), 불관통성, 통과시키지아니하는, …에 견디어

내는’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정상품인 면직물 등에 사용할 경우에

는 전체적으로‘아주잘 견디어내는면직물’, ‘극단적인 내력(내력)을가진

면직물’등의 의미를 직감함

관족법(觀足法)의 의미, 국내에서의 관족법의 사용실태 등에다가 우리나라

가 한자문화권으로서 한자어로구성되고‘...... 하는 법’이라는 의미의 관상

법, 관심법, 수상법등의 단어가널리 사용되고있는 점을 감안하면, 관족법

은 한글로만구성되어있고, 사전에도 등재되어 있지 않은 조어상표이기는

하나, 한자문화권인우리의 언어습관상 민간요법 등에 관심이 많은 일반수

요자들 사이에서나 적어도 발건강관리업, 한방의료분야 등의 관련 거래업

계에서는 이를 기초적인 한자인‘볼 관(觀)’, ‘발 족(足)’, ‘법 법(法)’으로

구성된 한자어‘觀足法’의 한글 표기로 연상되어 거래자나일반 수요자들

로서는‘관족법’을‘발을보는 법’이나‘발을 관찰하는법’으로서‘건강관

리를 위해 발을 보는 원리 또는법칙’이나‘발건강관리에관한 원리나법

칙’등의 의미로 이해할 수 있어서, 지정상품 중 서적 등에 사용될 경우에

는 관족법에관한 내용을함축적으로 표현한것임을 직감하게됨

판 례 상 표 의 미

대판 1993.4.27, 

9 2후1 7 1 4 “E . V . A (이.브이.에이)”

(원심파기환송)

대판 2 0 0 0 . 3 . 2 3 ,
“M I P S”

9 7후2 3 2 3

대판 2003.5.14, 

2 0 0 3후4 0 3

출원상표의 상단부분과 하단부분을 분리관찰하는 경우 상단부분의“A . G . S”

가 하단부분의“Ace Golf Service”의 약어라는 것도 하나의 유력한 추론이라

고 할지언정 그것이 상단부분“A . G . S”가 반드시“Ace Golf Service”의 약어이

어야 한다고단정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단부분“Ace Golf Service”를 보고

다시 상단부분“A . G . S”가 그 하단 부분의약어일것이라고 추론하는 과정은

적어도 하나의 인식단계를 거쳐야만가능한 것으로 출원상표를 보고 바로

느끼는 직감적인 인식이라고는 할 수 없음

거래자는E . V . A가 낚시찌를 만드는 원재료라고 인식할수 있었다고보이고,

따라서‘Ethylene Vinyl Acetate’의 머리글자를 한글로 표기한 것이기는하지

만, 지정상품인 낚시찌의원재료를 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 표시한 상

표라고 볼 여지가 있음

컴퓨터의 연산처리 속도를 나타내는 단위의 의미를 지닌 단어로서(‘m i l l i o n

instructions per second’의 약자임) 컴퓨터 전문가나 전문거래자가 아닌 일반

수요자는사전을 찾아보거나 심사숙고하지 않는 한 직관적으로 어떤 관념

을 형성할 수 없고, 또한 지정상품인 컴퓨터디스켓·컴퓨터 자기테이프·

컴퓨터 자기디스크·컴퓨터용 레이저디스크는 모두 컴퓨터와 관련된 상품

이긴 하나‘M I P S’로 표시되는컴퓨터 시스템의 연산 처리속도나 그 단위와

는 직접적으로 관련된 상품이라고는 할 수 없음

5. 약어상표의기술적표장에의대상여부

일반적의미에있어서약어(약칭)은두문자어

( a c r o n y m )를의미한다고할것이다. 그러나대법

원판결에서약어나약칭이라고표시한사안들을

포함시켜서살펴봄으로써, 두문자어뿐만아니라

줄임말( a b b r e v i a t i o n )도포함될수있다.

판 례 상 표 의 미

대판 1985.2.26, 
“M F P”

8 4후3

대판 1993.4.27, 

9 2후1 7 1 4 “E . V . A (이.브이.에이)”

(원심파기환송)

2) 두문자어의경우

E . V . A는 우리 사회에 흔히 사용되는용어가 아니므로 일반수요자나 거래자

가 직관적으로“Ethylene Vinyl Acetate”의 머리글자를 표기한 것이라거나 어

떠한 성질을 지닌 물질인가를 똑바로 인식할 수는 없지만, 기록에 의할 경

우 E . V . A는‘Ethylene Vinyl Acetate’의 머리글자로 된 약자이고, 그 근거로서

상표가 등록사정되기 이전인 1 9 8 5 . 4 . 5 . 6월호의‘낚시춘추’라는 잡지에 E . V . A

찌를 생산한다는 내용의 광고가 게재된 점, E.V.A를 원재료로 한 낚시찌에

관한 특허출원 및 의장등록출원이 이루어진 사실에 의하여 일반수요자나

치질강화제인 Sodium Mono Fluoro Phosphate의약칭으로 이미 학계에서나

일반사회의 상당분야에서통용되고있는‘M F P’와 동일하여, 지정상품인치

약과 치약배합제에 사용할경우 품질, 원재료, 효능만을표시하는 표장만으

로 된 상표에 해당함

판 례 상 표 의 미

대판 1990.4.10, 
“레포츠”

8 9후1837 

대판 1997.2.25, 
“HICOM 하이콤”

9 6후1 1 3 2·1 1 4 9

. 대판 1 9 9 9 . 5 . 2 5 ,
“V - C O N E”

9 7후2 1 3 2

2) 줄임말의경우

유량계(流量計) 내에 설치된 원추(CONE) 형상의 부품을 의미하는 V e n t u r i

C o n e의 약칭이고, 그러한 형상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일반적으로

Venturi Cone flowmeter 또는Venturi Cone meter 또는V-Cone type meter 등으로

부르는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V - C O N E”은

그 지정상품인 유량계에 사용된 핵심 부품의 형상 내지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경우 그 거래자나수요자들인 이화학공

업 종사자나 유량계 취급자 또는 관련 기술자들로 하여금 원추 형태의 부

품이 내장된유량계를지칭하는것으로 직감케 함

일반 수요자들의 통상적인 영어수준을 고려할 때‘하이( H I )’와‘콤( C O M )’

문자의 합성어로 인식되고, 그 중‘하이’는‘H I’이외에‘고급의, 상등의’라

는 뜻인‘H I G H’로 관념될수 있으며, ‘콤’은‘C O M P U T E R’의 약칭으로인식

될 수 있는바, 따라서서비스표는‘High Computer’의 약칭으로직관적, 직감

적으로인식되고 관념됨으로써, 기술정보제공업, 문헌정보제공업등의지정

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는 마치‘고급의 콤퓨

터’가 활용되어제공되는 서비스업으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지정서비스업

의 성질표시에 해당함

‘레포츠’는 레저스포츠의약칭으로지정상품인 등산캠프용텐트등에사용

할 경우 지정상품의 성질(용도)표시어에 해당함



하고식별력을인정할수도있고, 또한단순

히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

에대해서까지도등록을허용할수도있다는

것이다. 

1) 최근상당수판례에서는단순히특정표장이

사전을찾아보고서야비로소그상표의의미

를 알수있다하여도그문자가가지는객관

적의미를부정할수는없다는이유에서기술

적표장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는경

향을볼수있는데, 이처럼사전등을찾아보

지아니하고는상품의특성등을기술하는것

으로그의미를알수 없다고여겨지는경우

라할지라도그객관적의미상특정인에게독

점적으로사용하기에부적합한상표로여겨

지는외국문자로구성된문자표장에대해서

도식별력이없는기술적표장으로판단한것

은상표의독점적응성을중시한사례라고할

수있다. 즉기술적상표를상표등록할수없

도록한理由(취지)를반영한결과라할것이

다.1 6 )

1) 일부판례중에는또한우리나라외국어교육

(보급)수준에비추어일반수요자나거래자

가반드시그의미를정확히이해할수없다

고하더라도지정상품과관련하여기술적표

장으로판단한사례도있어(예; “H I G H E R

VACUUM INDU-STRY CO., LTD”) 외국어

와지정상품과의관계에의해인식가능여부

가상반되게판단될가능성도있다.1 7 )

3) 조어상표가지정상품의품질등을암시또는

강조하는것으로보여진다고하더라도직접

적으로지정상품의성질등을표시하고있다

고볼 수없는경우에는기술적표장에해당

하지않는다. 그러나조어상표가지정상품의

성질을표시하는것으로직감될수 있는한

기술적상표에해당될수 있다고할 것이므

로, 조어상표라는이유만으로반드시그 상

표가 식별력이있다고 할 수는 없다(예;

“H i t e c”, “A U T O M E L T”, “관족법”). 

1) 특히, 특정표장의문자가결합되어외관상

일련불가분적인조어상표로보이나, 일반거래

자나수요자의입장에서전혀분리할수없을

정도로융합된것이아니라손쉽게분리하여

이해할수있는경우에는당해표장을분리하

여기술적표장여부를판단해야할것이다.

1) 예컨대“모시메리”의 경우‘모시’와‘메리’

1 8 ), “s n a p p y c”의경우‘s n a p p y’만, 영문자

알파벳L이빠진“T R A V E L O D G E”의경우1 9 )

‘T R A V E L’과‘L O D G E’로각각분리하여기

술적표장여부를판단하였다. 하지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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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를중심으로살펴본기술적표장여부에관한판단기준

6. 소 결

1) 현재출원상표중지정상품의품질등을암시

하거나혹은직접적으로표시하던간에성질

표시적표장의출원이상당수에이르고있다. 

1) 판례도사안에따라서어느정도성질표시를

암시하지만직접적으로성질등을표시하는

것은아니라고하여기술적표장의범위를좁

게 보는경우가있는가하면(예; “밍크”“왕

면”등), 어떤상표가일반수요자로하여금

그상품의일반적·통상적인특성을직감케

한다고하여기술적표장의범위를비교적넓

게 본 경우도 있다(예; “관족법”, “P C -

D I R E C T”등).  

1) 판례가기술적표장에대해서상표등록을허

용하지않는것은통상상품의유통과정에서

누구라도이를사용할필요가있고그사용을

원하기때문에특정인에게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할 수 없다는공익상의요청과이를

허용할경우타인의물품과의관계에서식별

이어렵다는점을근거로하고있다. 

1) 기술적표장인지여부의일응의기준은어떤

표장이일반수요자로하여금그상품의일반

적·통상적인특성을직감케하느냐의여부

에달려있다. 따라서어떤상표가지정상품

이품질등을암시또는강조하는것으로보

여진다고하더라도직접적으로지정상품의

성질등을표시하고있다고볼수없는경우

에는기술적표장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

이다. 또한판례도어떤상표가지정상품이

품질등을암시또는강조하는것으로보여진

다고하더라도직접적으로지정상품의성질

등을표시하고있다고볼 수 없는경우에는

기술적표장에해당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 

문제는직접적인표시, 간접적, 암시적인표시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는데, 도대체어느정도

의 표시를직접적이라고또는암시적이라고하는

지에대한구체적인기준이없다. 그래서사안에

따라서직접적인성질표시에해당하는표장인지

또는암시적인표장에불과한지의구별이모호한

경우가발생하고있다. 

2) 외국어로이루어진기술적표장이식별력이

있는지여부에관해서는대체로국내일반수

요자의외국어해득능력수준을판단기준으

로삼고있다. 따라서외국문자로구성된문

자표장의사전상의미가그지정상품과관련

하여그특성등을설명하거나기술하는것이

라고해도국내의해당외국어에대한보급수

준및관련업계의거래자나일반수요자들의

해당외국어에대한평균적이해수준등에비

추어사전등을찾아보지아니하고는그의미

를알수없다고여겨지는경우에는원칙적으

로식별력이있는표장으로서기술적표장에

해당되지않는다고할 것이고, 이러한표장

들은상표로서등록될수있다. 

1) 문제는외국어(영어)가우리나라에서흔히

사용되는어휘인지여부가쉽게판별이되지

않으며1 5 ), 특히영어의경우수요자의평균

영어해득능력의수준정도를어느정도로상

정할것인지이다. 예컨대만약고교수준정도

로상정한다면그수준을넘어선용어에대해

서는다소어려운용어라는이유만으로상품

의특성을표시하는기술적표장임에도불구

3 6_월간 발명특허

논단

1 5 ) 참고로“WE’V E”가식별력이있는지와관련하여특허법원(2003.8.22, 2002허8 2 0 2 )은특허심판원과달리「우리나라의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볼때“WE’V E”가
중학교수준의초보적영어로누구나쉽게“WE HAVE”의축약형임을알수있다할것이고, 한편영어문법상“WE’V E”에서사용된“H A V E”는현재완료형의조동
사로사용되는것이일반적이어서엄밀하게는특별한의미가없다고볼수있으나, 우리나라의영어사용관행상영어단어하나씩한국어로직역하는경향이있는점

에비추어일반수요자들은“WE HAVE”를“우리는가지다, 갖는다”등으로인식할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한편으로는영어를일상언어로사용하지않고
있는우리나라의경우“WE HAVE”가아닌“WE’V E”가일상생활에서누구나쉽게자주사용하는어휘라고보기어려운점, “WE’V E”가“WE HAVE”와달리완전
한문장이라고할수없어그자체만으로는구어나인사말, 선전문구등으로사용된다고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식별력이없는상표라고할수없다」고판시하
였다. 대판2003.11.28, 2003후2 1 4 0은원심인특허법원2003.8.22, 2002허8202 유지. 상고이유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소정의심리불속행사유에해
당되어동법제5조에의하여판결이유없이‘상고기각’의주문만나옴.

1 6 ) 대판1982.4.27. 80후88. 최근판례에서는지정서비스업이‘빈곤자를위한주택건축및수리업’인서비스표“HABITAT FOR HUMANITY”가구상표법제6조제1
항제3호의‘기술적(記述的) 표장’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에서서비스표중H A B I T A T와관련하여“「H A B I T A T」란영어단어가국내의일반인들에게널리알
려져있다고는할수없을것이나, 오늘날영어는세계어가되다시피하여국내에서도영문자로표기된것은소리나문자자체로파악하기보다는객관적인의미로파
악하고자하는경향이많은점”을기술적표장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근거의하나로들고있다(대판2000. 2. 11, 97후3 2 9 6 ) .

1 7 ) 同旨특허심판원심판5부, 기술표장및상표유사여부판단에있어서「영어보급수준」에관한연구, 2002.
1 8 ) 대판1987.2.10. 83후1 0 0
1 9 ) 이처럼맞춤법이틀린문자상표를출원하는경우에식별력이있는지여부도일반수요자들의직감적으로인식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이다. “B R E A D S P R E D”

( B R E A D S P R E A D에서알파벳‘A’가빠진) 를지정상품인젬과젤리에사용할경우에기술적표장이라고판단함(In re Orleans Wines. Ltd., 196 USPQ516(TTAB
1 9 7 7 ) .



하고식별력을인정할수도있고, 또한단순

히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

에대해서까지도등록을허용할수도있다는

것이다. 

1) 최근상당수판례에서는단순히특정표장이

사전을찾아보고서야비로소그상표의의미

를 알수있다하여도그문자가가지는객관

적의미를부정할수는없다는이유에서기술

적표장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하고있는경

향을볼수있는데, 이처럼사전등을찾아보

지아니하고는상품의특성등을기술하는것

으로그의미를알수 없다고여겨지는경우

라할지라도그객관적의미상특정인에게독

점적으로사용하기에부적합한상표로여겨

지는외국문자로구성된문자표장에대해서

도식별력이없는기술적표장으로판단한것

은상표의독점적응성을중시한사례라고할

수있다. 즉기술적상표를상표등록할수없

도록한理由(취지)를반영한결과라할것이

다.1 6 )

1) 일부판례중에는또한우리나라외국어교육

(보급)수준에비추어일반수요자나거래자

가반드시그의미를정확히이해할수없다

고하더라도지정상품과관련하여기술적표

장으로판단한사례도있어(예; “H I G H E R

VACUUM INDU-STRY CO., LTD”) 외국어

와지정상품과의관계에의해인식가능여부

가상반되게판단될가능성도있다.1 7 )

3) 조어상표가지정상품의품질등을암시또는

강조하는것으로보여진다고하더라도직접

적으로지정상품의성질등을표시하고있다

고볼 수없는경우에는기술적표장에해당

하지않는다. 그러나조어상표가지정상품의

성질을표시하는것으로직감될수 있는한

기술적상표에해당될수 있다고할 것이므

로, 조어상표라는이유만으로반드시그 상

표가 식별력이있다고 할 수는 없다(예;

“H i t e c”, “A U T O M E L T”, “관족법”). 

1) 특히, 특정표장의문자가결합되어외관상

일련불가분적인조어상표로보이나, 일반거래

자나수요자의입장에서전혀분리할수없을

정도로융합된것이아니라손쉽게분리하여

이해할수있는경우에는당해표장을분리하

여기술적표장여부를판단해야할것이다.

1) 예컨대“모시메리”의 경우‘모시’와‘메리’

1 8 ), “s n a p p y c”의경우‘s n a p p y’만, 영문자

알파벳L이빠진“T R A V E L O D G E”의경우1 9 )

‘T R A V E L’과‘L O D G E’로각각분리하여기

술적표장여부를판단하였다. 하지만,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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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판례를중심으로살펴본기술적표장여부에관한판단기준

6. 소 결

1) 현재출원상표중지정상품의품질등을암시

하거나혹은직접적으로표시하던간에성질

표시적표장의출원이상당수에이르고있다. 

1) 판례도사안에따라서어느정도성질표시를

암시하지만직접적으로성질등을표시하는

것은아니라고하여기술적표장의범위를좁

게 보는경우가있는가하면(예; “밍크”“왕

면”등), 어떤상표가일반수요자로하여금

그상품의일반적·통상적인특성을직감케

한다고하여기술적표장의범위를비교적넓

게 본 경우도 있다(예; “관족법”, “P C -

D I R E C T”등).  

1) 판례가기술적표장에대해서상표등록을허

용하지않는것은통상상품의유통과정에서

누구라도이를사용할필요가있고그사용을

원하기때문에특정인에게독점배타적으로

사용케할 수 없다는공익상의요청과이를

허용할경우타인의물품과의관계에서식별

이어렵다는점을근거로하고있다. 

1) 기술적표장인지여부의일응의기준은어떤

표장이일반수요자로하여금그상품의일반

적·통상적인특성을직감케하느냐의여부

에달려있다. 따라서어떤상표가지정상품

이품질등을암시또는강조하는것으로보

여진다고하더라도직접적으로지정상품의

성질등을표시하고있다고볼수없는경우

에는기술적표장에해당하지않는다고할것

이다. 또한판례도어떤상표가지정상품이

품질등을암시또는강조하는것으로보여진

다고하더라도직접적으로지정상품의성질

등을표시하고있다고볼 수 없는경우에는

기술적표장에해당하지않는다는입장이다. 

문제는직접적인표시, 간접적, 암시적인표시

라는표현을사용하고있는데, 도대체어느정도

의 표시를직접적이라고또는암시적이라고하는

지에대한구체적인기준이없다. 그래서사안에

따라서직접적인성질표시에해당하는표장인지

또는암시적인표장에불과한지의구별이모호한

경우가발생하고있다. 

2) 외국어로이루어진기술적표장이식별력이

있는지여부에관해서는대체로국내일반수

요자의외국어해득능력수준을판단기준으

로삼고있다. 따라서외국문자로구성된문

자표장의사전상의미가그지정상품과관련

하여그특성등을설명하거나기술하는것이

라고해도국내의해당외국어에대한보급수

준및관련업계의거래자나일반수요자들의

해당외국어에대한평균적이해수준등에비

추어사전등을찾아보지아니하고는그의미

를알수없다고여겨지는경우에는원칙적으

로식별력이있는표장으로서기술적표장에

해당되지않는다고할 것이고, 이러한표장

들은상표로서등록될수있다. 

1) 문제는외국어(영어)가우리나라에서흔히

사용되는어휘인지여부가쉽게판별이되지

않으며1 5 ), 특히영어의경우수요자의평균

영어해득능력의수준정도를어느정도로상

정할것인지이다. 예컨대만약고교수준정도

로상정한다면그수준을넘어선용어에대해

서는다소어려운용어라는이유만으로상품

의특성을표시하는기술적표장임에도불구

3 6_월간 발명특허

논단

1 5 ) 참고로“WE’V E”가식별력이있는지와관련하여특허법원(2003.8.22, 2002허8 2 0 2 )은특허심판원과달리「우리나라의영어보급수준에비추어볼때“WE’V E”가
중학교수준의초보적영어로누구나쉽게“WE HAVE”의축약형임을알수있다할것이고, 한편영어문법상“WE’V E”에서사용된“H A V E”는현재완료형의조동
사로사용되는것이일반적이어서엄밀하게는특별한의미가없다고볼수있으나, 우리나라의영어사용관행상영어단어하나씩한국어로직역하는경향이있는점

에비추어일반수요자들은“WE HAVE”를“우리는가지다, 갖는다”등으로인식할수도있을것으로보인다. 그러나한편으로는영어를일상언어로사용하지않고
있는우리나라의경우“WE HAVE”가아닌“WE’V E”가일상생활에서누구나쉽게자주사용하는어휘라고보기어려운점, “WE’V E”가“WE HAVE”와달리완전
한문장이라고할수없어그자체만으로는구어나인사말, 선전문구등으로사용된다고보기어려운점등에비추어…식별력이없는상표라고할수없다」고판시하
였다. 대판2003.11.28, 2003후2 1 4 0은원심인특허법원2003.8.22, 2002허8202 유지. 상고이유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소정의심리불속행사유에해
당되어동법제5조에의하여판결이유없이‘상고기각’의주문만나옴.

1 6 ) 대판1982.4.27. 80후88. 최근판례에서는지정서비스업이‘빈곤자를위한주택건축및수리업’인서비스표“HABITAT FOR HUMANITY”가구상표법제6조제1
항제3호의‘기술적(記述的) 표장’에해당하는지여부에대한판단에서서비스표중H A B I T A T와관련하여“「H A B I T A T」란영어단어가국내의일반인들에게널리알
려져있다고는할수없을것이나, 오늘날영어는세계어가되다시피하여국내에서도영문자로표기된것은소리나문자자체로파악하기보다는객관적인의미로파
악하고자하는경향이많은점”을기술적표장에해당하는지여부를판단하는근거의하나로들고있다(대판2000. 2. 11, 97후3 2 9 6 ) .

1 7 ) 同旨특허심판원심판5부, 기술표장및상표유사여부판단에있어서「영어보급수준」에관한연구, 2002.
1 8 ) 대판1987.2.10. 83후1 0 0
1 9 ) 이처럼맞춤법이틀린문자상표를출원하는경우에식별력이있는지여부도일반수요자들의직감적으로인식여부에따라판단하여야할것이다. “B R E A D S P R E D”

( B R E A D S P R E A D에서알파벳‘A’가빠진) 를지정상품인젬과젤리에사용할경우에기술적표장이라고판단함(In re Orleans Wines. Ltd., 196 USPQ516(TTAB
1 9 7 7 ) .



스, 보스턴백등에비추어볼 때나들이용으로쓰

여질수있다는것을암시하는뜻이전혀없다고

는할수 없으나, 곧바로지정상품이나들이용가

방등임을일반거래자나수요자들이누구나직감

할수있는정도로상품의효능, 용도만을표시한

것이라고보기어렵다.2 4 )

(2) 상표에들어있는영문자“no more tears”가

암시적의미를지닌것이라하더라도이영문자는

상표도형중 상단도형안에조그맣게기재되어

있는것이고, 그래서도형과문자가결합된

본원상표의표장을전체로파악할때이것이

수요자의입장에서지정상품에대한일반적공통

적인품질, 효능, 용도로인식되어있거나인식될

것이라고는보기어렵다.2 5 )

(3) 상표는“한글”이라는문자의표시가돋보이

게구성되어있고“한글”은우리나라글자의이름

으로, 이를지정상품(편지지, 노트북등)

과관련지워볼때그용도를일부강조하

는느낌이있어이부분만으로는자타상품의식별

력이있다고할수없다. 그러나본원상표를전체

적으로관찰하면검은색바탕의사각형도형이하

반부의가느다란흰선에의하여양분되어있고,

그안에“한글”은크게그리고“T A L K”는작게흰

색으로기재되어있어, 도형과문자의흑백대비나

한글과영문글자의대소대비가뚜렷하면서도조

화를이룬특이한모습으로결합되어있어서, 일

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한글”로만인식된다

고는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 “T A L K”라는영어

단어는“말하다·상담하다·훈계하다·교신하

다”,“이야기·회담·연설·풍문·말투”등의여

러 가지뜻을가지고있어서, 본원상표는지정상

품에대한관계에있어서도“한글로쓰는”또는

“한글용”으로만직감적으로인식된다고도보기

어렵다.2 6 )

(4) “POLO BY RALPH LAURAN”

등록상표‘POLO BY RALPH LAURAN’은마

상경기의한가지또는그경기를할때입는셔츠

를 의미하는POLO 부분에‘RALPH LAURAN에

의하여 만들어진’이라는 의미의 BY RALPH

LAURAN 부분까지합쳐서일체로된결합상표이

므로전체적으로관찰할때 일반거래자나수요자

들 간에단순히지정상품인슈우트, 와이샤쓰, 블

라우스등의효능, 용도를직접적으로표시하는

것으로인식되지아니하며, 또이것이지정상품의

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

만으로된상표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2 7 )

(5) 상표를전체적으로관찰하면도형부분은

밑변부분이트인정사각형 안에검은색

바탕의큰원이한개들어있고, 그큰원안

에다시흰색바탕의작은원이5개가들어있는데

그중제일상단에있는작은원은약간어두운색

을 띠는모습으로되어있고, 문자부분이정사각

형의밑변부분에작게기재되어있어도형부분이

돋보이게구성된특이한모습으로결합되어있어

서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LAPP KABEL”

로 인식된다고보기는어려울뿐만아니라, 지정

상품중동력케이블은지하전선, 가공(架空)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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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MILKA, GLUCIDEX의경우분리관찰하

지않고전체적으로판단하여이들자체를새

로운조어로판단하였다. 

1) 한편, 예컨대“초코파이“처럼창작한조어가

나중에희석화되어해당상품의보통명칭내

지는관용표장이되어상품의식별력을상실

하는경우에대비해야한다.

4) 한편, 조어상표중 약자의경우상표로서등

록될확률이다른조어에비해높다고할것

이다. 하지만그의미의전달이용이하지않

기때문에상품내지서비스의성질을표시하

는경우가있을수있다. 하지만‘기술적표장

과 그 약어가결합된서비스표의식별력유

무’와 관련하여전술한바와 같이“A . G . S

Ace Golf Service”서비스표의경우식별력

이있다고했지만2 0 ), 다소도안된‘K R C’라는

문자와그 주위의사각형이결합되어있으

나, ‘K R C’는 식별력이 없는‘K o r e a

Research Center’와 함께사용되는한그약

자임을쉽게알 수있어식별력이있다할 수

없다고하는양자가다소상반된결론을내리

고있다.2 1 )

1) 요컨대기술적표장과그약어가결합된서비

스표의식별력유무는일반수요자가성질표

시의기술적표장을통해그 약어의의미를

쉽게직감할수있는한, 기술적표장에해당

한다고해야할것이다. 

III. 기술적표장여부의판단방법

1. 상표구성의「전체적관찰」

1) 개설

판례의일관된입장은상표가지정상품의성질

등을암시하거나또는강조하는것으로보여진다

하더라도전체적인상표의구성으로볼때일반거

래자나수요자들에게지정상품의단순한성질등

을 표시하는것으로인식될수 없는것은기술적

표장에해당하지않는다는것이다.2 2 )

어느상표가기술적표장에해당되는지의여부

에대한판단은그 상표를구성하는각부분을분

리하여판단할것이아니라당해상표전체를하

나로보아판단하여야할것이며2 3 ), 그상표를구

성하는일부분만을따로떼어그부분이지정상품

의 성질을표시한것에해당한다고하여이를부

등록의이유로삼을수는없다고할것이다. 

이러한관찰방법은주로결합상표에적용되는

경우가많다.

2) 주요사례

(1) 상표중영문자N A D R I는아무런뜻이없고

다만곧돌아올생각을 하고가까운곳으

로나간다는뜻을지닌나들이의영문표기를나들

이에병기한것에불과하여이 본원상표를그 지

정상품인서류가방, 핸드백, 트렁크, 슈우트케이

3 8_월간 발명특허

논단

2 0 ) 대판2003.5.14, 2003후4 0 3은원심인특허법원2003.1.10, 2002허5 7 0 8유지. 참고로상고이유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소정의심리불속행사유에해당
되어동법제5조에의하여판결이유없이‘상고기각’의주문만나옴. 

2 1 ) 대판1999.11.26, 98후1518. 표장은Ⅳ- 3 - 2 ) - ( 2 ) -⑨참조.
2 2 ) 대판1987.7.21. 87후51; 동1989.4.24. 89다카2988; 동1990.9.28. 90후21; 동1991.3.27. 90후1208; 동1992.4.24. 91후745; 동1992.9.25, 92후353; 동

1994.9.9. 94후1008; 동1994.10.28. 94후616; 동1995.2.10. 94후1770 등
2 3 ) 대판1979.12.26. 79후3 0 (전원합의체판결). 동1999.11.26, 98후1 5 1 8

2 4 ) 대판1983.1.18. 82후3 1 (원심파기환송). 
2 5 ) 대판1987.7.21. 87후5 1 (원심파기환송)
2 6 ) 대판1991.3.27. 90후1 2 0 8 (원심파기환송). 
2 7 ) 대판1991.10.11. 90후9 0 8 (원심파기환송)



스, 보스턴백등에비추어볼 때나들이용으로쓰

여질수있다는것을암시하는뜻이전혀없다고

는할수 없으나, 곧바로지정상품이나들이용가

방등임을일반거래자나수요자들이누구나직감

할수있는정도로상품의효능, 용도만을표시한

것이라고보기어렵다.2 4 )

(2) 상표에들어있는영문자“no more tears”가

암시적의미를지닌것이라하더라도이영문자는

상표도형중 상단도형안에조그맣게기재되어

있는것이고, 그래서도형과문자가결합된

본원상표의표장을전체로파악할때이것이

수요자의입장에서지정상품에대한일반적공통

적인품질, 효능, 용도로인식되어있거나인식될

것이라고는보기어렵다.2 5 )

(3) 상표는“한글”이라는문자의표시가돋보이

게구성되어있고“한글”은우리나라글자의이름

으로, 이를지정상품(편지지, 노트북등)

과관련지워볼때그용도를일부강조하

는느낌이있어이부분만으로는자타상품의식별

력이있다고할수없다. 그러나본원상표를전체

적으로관찰하면검은색바탕의사각형도형이하

반부의가느다란흰선에의하여양분되어있고,

그안에“한글”은크게그리고“T A L K”는작게흰

색으로기재되어있어, 도형과문자의흑백대비나

한글과영문글자의대소대비가뚜렷하면서도조

화를이룬특이한모습으로결합되어있어서, 일

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한글”로만인식된다

고는보기어려울뿐만아니라, “T A L K”라는영어

단어는“말하다·상담하다·훈계하다·교신하

다”,“이야기·회담·연설·풍문·말투”등의여

러 가지뜻을가지고있어서, 본원상표는지정상

품에대한관계에있어서도“한글로쓰는”또는

“한글용”으로만직감적으로인식된다고도보기

어렵다.2 6 )

(4) “POLO BY RALPH LAURAN”

등록상표‘POLO BY RALPH LAURAN’은마

상경기의한가지또는그경기를할때입는셔츠

를 의미하는POLO 부분에‘RALPH LAURAN에

의하여 만들어진’이라는 의미의 BY RALPH

LAURAN 부분까지합쳐서일체로된결합상표이

므로전체적으로관찰할때 일반거래자나수요자

들 간에단순히지정상품인슈우트, 와이샤쓰, 블

라우스등의효능, 용도를직접적으로표시하는

것으로인식되지아니하며, 또이것이지정상품의

성질을보통으로사용하는방법으로표시한표장

만으로된상표에해당한다고할수없다.2 7 )

(5) 상표를전체적으로관찰하면도형부분은

밑변부분이트인정사각형 안에검은색

바탕의큰원이한개들어있고, 그큰원안

에다시흰색바탕의작은원이5개가들어있는데

그중제일상단에있는작은원은약간어두운색

을 띠는모습으로되어있고, 문자부분이정사각

형의밑변부분에작게기재되어있어도형부분이

돋보이게구성된특이한모습으로결합되어있어

서 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LAPP KABEL”

로 인식된다고보기는어려울뿐만아니라, 지정

상품중동력케이블은지하전선, 가공(架空)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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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MILKA, GLUCIDEX의경우분리관찰하

지않고전체적으로판단하여이들자체를새

로운조어로판단하였다. 

1) 한편, 예컨대“초코파이“처럼창작한조어가

나중에희석화되어해당상품의보통명칭내

지는관용표장이되어상품의식별력을상실

하는경우에대비해야한다.

4) 한편, 조어상표중 약자의경우상표로서등

록될확률이다른조어에비해높다고할것

이다. 하지만그의미의전달이용이하지않

기때문에상품내지서비스의성질을표시하

는경우가있을수있다. 하지만‘기술적표장

과 그 약어가결합된서비스표의식별력유

무’와 관련하여전술한바와 같이“A . G . S

Ace Golf Service”서비스표의경우식별력

이있다고했지만2 0 ), 다소도안된‘K R C’라는

문자와그 주위의사각형이결합되어있으

나, ‘K R C’는 식별력이 없는‘K o r e a

Research Center’와 함께사용되는한그약

자임을쉽게알 수있어식별력이있다할 수

없다고하는양자가다소상반된결론을내리

고있다.2 1 )

1) 요컨대기술적표장과그약어가결합된서비

스표의식별력유무는일반수요자가성질표

시의기술적표장을통해그 약어의의미를

쉽게직감할수있는한, 기술적표장에해당

한다고해야할것이다. 

III. 기술적표장여부의판단방법

1. 상표구성의「전체적관찰」

1) 개설

판례의일관된입장은상표가지정상품의성질

등을암시하거나또는강조하는것으로보여진다

하더라도전체적인상표의구성으로볼때일반거

래자나수요자들에게지정상품의단순한성질등

을 표시하는것으로인식될수 없는것은기술적

표장에해당하지않는다는것이다.2 2 )

어느상표가기술적표장에해당되는지의여부

에대한판단은그 상표를구성하는각부분을분

리하여판단할것이아니라당해상표전체를하

나로보아판단하여야할것이며2 3 ), 그상표를구

성하는일부분만을따로떼어그부분이지정상품

의 성질을표시한것에해당한다고하여이를부

등록의이유로삼을수는없다고할것이다. 

이러한관찰방법은주로결합상표에적용되는

경우가많다.

2) 주요사례

(1) 상표중영문자N A D R I는아무런뜻이없고

다만곧돌아올생각을 하고가까운곳으

로나간다는뜻을지닌나들이의영문표기를나들

이에병기한것에불과하여이 본원상표를그 지

정상품인서류가방, 핸드백, 트렁크, 슈우트케이

3 8_월간 발명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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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 대판2003.5.14, 2003후4 0 3은원심인특허법원2003.1.10, 2002허5 7 0 8유지. 참고로상고이유가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소정의심리불속행사유에해당
되어동법제5조에의하여판결이유없이‘상고기각’의주문만나옴. 

2 1 ) 대판1999.11.26, 98후1518. 표장은Ⅳ- 3 - 2 ) - ( 2 ) -⑨참조.
2 2 ) 대판1987.7.21. 87후51; 동1989.4.24. 89다카2988; 동1990.9.28. 90후21; 동1991.3.27. 90후1208; 동1992.4.24. 91후745; 동1992.9.25, 92후353; 동

1994.9.9. 94후1008; 동1994.10.28. 94후616; 동1995.2.10. 94후1770 등
2 3 ) 대판1979.12.26. 79후3 0 (전원합의체판결). 동1999.11.26, 98후1 5 1 8

2 4 ) 대판1983.1.18. 82후3 1 (원심파기환송). 
2 5 ) 대판1987.7.21. 87후5 1 (원심파기환송)
2 6 ) 대판1991.3.27. 90후1 2 0 8 (원심파기환송). 
2 7 ) 대판1991.10.11. 90후9 0 8 (원심파기환송)



스테인리스강철은공기중의산이나기타

화학약품에강하고, 또물에의해녹슬지

도 않기때문에특수강철로서내식성(부식에잘 견

디는성질)을요하는곳에많이쓰이고있다. 이것은

문의손잡이나여러가지식기류, 난방용파이프등우리

생활주변에서도많이볼수있는데, 이는영국의해리브

리얼리에의해우연히발견되어비로소만들어지게되었다.

1912년 브리얼리는영국셰필드에있는어느유명한제강회

사 사원으로근무하고있었다. 브리얼리는여느날처럼점심식

사를마친후공장뜰을거닐면서무엇인지생각에잠겨있었다.

그러다가그는공장뜰한 구석에쌓여있는쇳조각과작은부스

러기더미에서무엇인지햇빛에반사되어계속반짝거리고있

는 것을보게되었다.

브리얼리는무심코그 부스러기더미속에서반짝이는쇳조

각을주워들었다. 그것을들고이리저리살펴보던브리얼리는,

그것이얼마전에철과크롬을합금하여실험하다가소용없는

것이라고하여버렸던그 쇳조각임을알게되었다. 브리얼리는

그 반짝이는쇳조각을도로버리려다말고다시세심하게살펴

보았다.

‘이상하네. 이건버린지도꽤 오래된것이고, 또그 사이몇

차례비도내렸는데웬일인지전혀녹슬지않았네?’

그는손에든 쇳조각이전혀녹슬지않았고, 오히려햇빛에

반사되어반짝거리는사실에깜짝놀란것이다.

‘그래, 이건뭔가이상해. 쇠가녹슬지않고이렇게반짝거리

다니, 이상해. 이걸연구실로가져가분석해보아야겠어.’

브리얼리는그 쇳조각을들고연구실로돌아왔다. 그 금속은

철과크롬의합금이었으므로브리얼리는당연히그 속에포함

된 철과크롬의비율을측정해보았다. 그리고이번에는새롭게

두 가지종류의금속을동일한비율로녹여서합금을만들었다.

즉, 철과크롬을녹여서다시몇 개로나눈것이다. 브리얼리가

실험용으로만든 이 합금은공기중에두어도녹슬지않았고,

과일즙을묻혀도전혀얼룩이생기지않았다. 브리얼리는녹슬

지 않는새로운강철즉, 스테인리스강철을만들게된 것이다.

그러나새로운특수강철의출현은, 새로운발견이나발명이있

을 때 흔히그렇듯이고용주와노동자, 소비자들의반대에부딪

히고말았다.

브리얼리가새롭게만든강철은그들이지금까지다루어오

던 강철과는많은부분이달랐다. 당시까지쓰이던가장양질의

식탁용나이프는대장장이가손으로대장질하여만들었으나,

이 새로운강철은대장질을할 수가없었다. 그것은또 기존의

강철처럼보통의담금질이안되었고, 보통강철처럼쉽게날을

갈 수도없었다.

이런어려움에직면하자브리얼리는더욱힘을내어많은단

점을보완할새로운합금연구에들어갔다. 그는크롬외에도다

른 기타의금속을섞어가며심혈을기울여연구에몰두했다. 그

리하여브리얼리는수많은곤란을극복하고드디어보통강철

과 같은녹슬지않는강철을만드는데 성공을거두었다.

브리얼리가만든이 새로운특수강철은보통강철처럼날이

오래갔고, 또쉽게특수강철제품을만들수가있었다. 이것을

스테인리스강이라불렀는데, 스테인리스의역사는이렇게해서

브리얼리에의해시작되었고, 현재는각양각색의목적으로널

리 사용되고있다.

발명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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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발명진흥회특허관리지원팀장
왕연중記

브리얼리의
스테인리스강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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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전선등의가설에사용하는것으로서여러가닥

의전선을한묶음으로하여이에적당한피복처리

를한것을말하므로도형부분이지정상품과의관

계에서지정상품의형상을묘사하고있는것으로

볼수있다고하더라도이는어디까지나암시적인

것이고직접적으로지정상품의형상을표시하고

있다고볼수는없어일반수요자나거래자들에게

피복전선이나동력케이블로직감적으로인식된

다고보기어렵다.2 8 )

(8) “SMART & SOFT”

상표중‘S O F T’는지정상품인축전지, 세탁기,

냉장고, TV수신기, 전화기, 모사전송기, 휴대용

통신기계기구, 비디오테이프레코더, 콤팩트디

스크플레이어, 전자레인지, 전기진공청소기, 라

디오수신기, 형광등등의전기·전자제품들과관

련하여서는제품의품질이나효능을직접적으로

나타낸다기보다는간접적, 암시적으로표현한다

고봄이타당하다할 것이어서비록‘S M A R T’부

분이그 지정상품의품질, 효능을직접적으로나

타낸다고하여도전체적인상표의구성으로볼때

출원상표는그지정상품의성질을직접적으로표

시한것으로보기는어렵다.2 9 )

<다음호에계속>

2 8 ) 대판1994.10.28. 94후6 1 6 (원심파기환송). 
2 9 ) 대판1997.5.23, 96후1 7 2 9 (원심파기환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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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에야백화점, 병원, 고층아파트고층건물

에는엘리베이터가없는곳이없을 만큼중요한

시설로자리잡았다. 그런데엘리베이터가처음

발명되었을때 사람들의반응은어떠했을까? 처

음으로엘리베이터를올라탄사람의경우 몸이

굳어식은땀을흘리는경우가많았다.

1 8 5 3년 뉴욕에서열린만국박람회장에서미국

의 엘리샤오티스는매일밤그가새로고안한엘

리베이터를팔고있었다. 그가발명한안전장치

의 원리는용수철장치왜건에의해따라도는톱

니바퀴와브레이크장치이며, 이것은로프의끌

어당기는힘이 없어졌을때 작동하게되어있었

다.

“여러분, 이것은절대로안전합니다.”

이런 안전장치의발명으로비교적빠르게손

님을실어나를수 있게되었고, 오늘날처럼고층

건물의필수품이되었다.




